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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1)

m「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」은 서울특별시장이 ’20년 3

월 19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

회부되었음

m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

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

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

Ⅱ.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

m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조 5,728억원 대비 1.9%,

7,348억원을 증액한 40조 3,077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(안) 기정예산
대비 증감액 증감률당초예산 간주처리

①=②+③ ② ③ ④ ⑤=④-① ⑤/①
총 계 규 모 39,572,894 39,535,913 36,981 40,307,734 734,840 1.9

일 반 회 계 26,904,157 26,893,391 10,766 27,624,583 720,426 2.7
특 별 회 계 12,668,737 12,642,522 26,215 12,683,150 14,414 0.1

<표 2-1>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

m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7,204억 2,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,

1)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



- 지난 ①’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중 3,429억 1,600만원을 세입예산으

로 편성 요청하고, ②국고보조금등 3,775억 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

것임

- 특별회계는 144억 1,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, ’19회계연도 잉여

금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52억 7,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

성 요청하고,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1억 4,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

것임

m 세출예산은 기정예산(39조 5,728억원 9,400만원) 보다 1.9%, 7,348

억 3,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,

- 일반회계의 경우,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(245억 7,600

만원),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(2,000억원) 등 28개 세부사업에

대해 금번 추경을 통해 7,204억 2,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

- 특별회계의 경우,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6개

세부사업에 대해 금번 추경을 통해 144억 1,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

것임



Ⅲ. 세입예산 관련 검토

1.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

⑴ 지난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

m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, ’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결산

상 잉여금중 3,429억 1,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

임

- ’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할 결산상 잉여금은 2조 3,044억 3,300

만원이나 자치구․교육청․타회계 전출, 감채기금 적립 등 법정전출을 제

한 가용재원을 5,992억 7,400만원으로 제출한 바

•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결산상 잉여금중 3,429억

1,6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

요청한 것임

m 관련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

세입․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어 동 순세계

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



⑵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

m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의 경우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

기정예산(4조 9,948억 4,100만원)보다 7.5%, 3,775억 900만원을 증

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

- 중앙정부의 내시와 정부추경 등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(1,712억

500만원 증액)을 포함한 9개 내역에 대해 추가교부될 국비를 세입예산에

반영하고자 동 세입과목 중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(4조 7,538억 5,400

만원)보다 7.9%, 3,775억 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기정예산 증 액 추경예산(안) 증 액 편 성  내 역
국고보조금등 4,994,841 377,509 5,372,350

국 고 보 조 금 4,753,854 377,509 5,131,364

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71,205
∘ 아동양육 한시지원 166,307
∘ 어르신일자리 및 

사회활동지원사업 14,123
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

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2,693
∘ 가정양육수당 지원 5,152
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

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5,000
∘ 보건소 구급차 지원 2,467
∘ 아이돌봄 지원 360
∘ 어르신일자리 및 

사회활동지원사업(시직속) 201

<표 3-1>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액편성 현황



2.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

⑴ 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

m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, ’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되는 결산

상 잉여금(599억 1,500만원)중 8.8%, 52억 7,300만원을 세입과목인

순세계잉여금에 편성요청한 것임

m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’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되는 결산상 잉여

금(1,240억 3,000만원)중 7.3%, 91억 4,000만원을 세입과목인 순세

계잉여금에 추가로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임

(단위 : 백만원)

구  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증액 추경예산(안)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,915 - 5,273 5,273
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24,030 27,160 9,140 36,301

<표 3-2>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요청 현황



Ⅳ. 세출예산 관련 검토

1. 국비 추가교부 (국비만 증액편성)

m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세부사업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

포함한 5개 세부사업은 국비만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임

(단위 : 백만원)

실·본부·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(안)

복지정책실 저 소 득 층  한 시  생 활 지 원 (x-)
-

(x171,205)
171,205

(x171,205)
171,205

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양 육  한 시 지 원 (x-)
-

(x166,307)
166,307

(x166,307)
166,307

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(x76,538)
165,839

(x14,123)
14,123

(x90,662)
179,962

시민건강국 보 건 소  구 급 차  지 원 (x-)
-

(x2,467)
2,467

(x2,467)
2,467

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
( 시 직 속 )  

(x1,627)
5,424

(x201)
201

(x1,829)
5,626

<표 4-1> 국비 교부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

- 특히, 보건소 구급차 지원을 제외한 4개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

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, 아동양육가정,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

품권 구매와 관련된 사업인 바,



- 금번 정부추경에 포함된 상품권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부대의견을 통해 상

품권이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단축방안과 취지에 맞는 사용처

범위를 지자체장과 협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예산집행시 별도 지침 등

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2.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편성

m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세부사업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

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4개 세부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대응편성되는

사업임

-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소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

지원은 금번 추경안을 통하여 기정예산(6억 3,600만원)보다 205억

4,600만원(국비 126억 9,300만원, 시비 78억 5,300만원) 증액편성

요청한 것으로

• 정부부처가 2020년도 생활지원비 지원 국고보조금 133억 2,900만원

을 가내시함에 따라 대응되는 시비 78억 5,3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

요청한 것임

-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으며, 매

칭되는 시비중 일부를 예비비로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,

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은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, 행정

안전부도 기준을 통해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

으나

• 동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‘긴급재해의 대책’에

해당되어 관계법령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

하는 사안으로 사료됨



(단위 : 백만원)

실·본부·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(안)국비 시비

복지정책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
관련 생활지원비 지원

(x636)
636

(x12,693)
20,546 12,693 7,853 (x13,329)

21,182

경제정책실
코 로 나 1 9  피 해
소상공인 고용유지
지 원 금  지 원

(x-)
0

(x5,000)
20,100 5,000 15,100 (x5,000)

20,100

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(x103,495)
192,040

(x5,152)
9,559 5,152 4,407 (x108,647)

201,600

여성가족정책실 아 이 돌 봄  지 원 (x18,844)
45,015

(x360)
780 360 420 (x19,204)

45,795

<표 4-2>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대응편성요청 사업현황



3. 시비 증액

⑴ 시비 증액 총괄

m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, 순수 시비만 편성 요청한 사업은 총 25개 세

부사업으로,

-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(시비 2,000억원 증액)을 포함한 14개 신

규사업에 시비 2,744억 4,4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,

-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(시비 462억원 증액)을 포함한 11개 계속사업에

시비 551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 세부사업수 기 정 예 산 증 액 추경예산(안)

계 25 (X739)
342,315 329,549 (X739)

671,864

신 규 사 업 14 - 274,444 274,444

계 속 사 업 11 (X739)
342,315 55,104 (X739)

397,419

<표 4-3> 추경예산안 중 시비 증액편성 사업 총괄현황



⑵ 세부사업별 검토

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(사업별설명서, p.32)

m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기정예

산(90억원)보다 36억 6,5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

- 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

3개월간 추가인력(50명)을 투입하고, ②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영세

저신용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한 특

별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을 기정예산(90억원)보다 36억 6,500만원

증액편성 요청한 것임

(단위 : 백만원)

세출과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경예산(안) 산 출 내 역

출 연 금 9,000 3,665 12,665
∘ 신용보증 지원인력 추가투입 665
∘ 대환대출 특별보증지원 재원 3,000

<표 4-4>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경편성현황

-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,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

하는 바, 동 사업의 경우, ’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관련 동의안을 제

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이 있음

- 동 출연금 편성요청과 관련된 동의안이 지난 3월 19일, 의회에 제출되어

3월 23일, 소관 상임위원회(기획경제위원회)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



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(사업별설명서, p.43)

m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코로나

피해기업 융자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

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기금전출금 462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것임

- 동 기금의 경우, 이미 지난 2월,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사업중 중소

기업금융지원을 50억원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

- 동 기금의 경우, 이미 지출금액중 50억원이 증액된 바 있고, 금번 추경안

을 통해 462억원 추가로 증액될 경우 지출금액이 의회가 의결한 당초 지

출금액 보다 19.6% 증액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

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됨

❏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(사업별설명서, p.48)

m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

건물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

23억 5,6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

-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

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안 및 의결하

여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근거

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,

- 동 사업의 경우, 우리 시의회가 마련한 지원근거에 따라 임대인에게 ① 건물

보수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6,200만원과 자치단체경

상보조금 2,600만원을 포함한 5억 8,8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, ② 방역

및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억 3,200만원을

편성요청한 것은 물론 ③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“착한 임대인

건물”을 홍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,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



(단위 : 백만원)

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예산(안) 산 출 내 역
계 - 2,356 2,356

사무관리비 - 135 135 ∘ 부동산 앱 홍보 135
자 치 단 체
경상보조금 - 1,658 1,658

∘ 건물보수비용 보조 공증료 26
∘ 전기안전점검 지원 562
∘ 방역지원 1,070

자 치 단 체
자 본 보 조 - 562 562 ∘ 건물보수비용 보조 562

<표 4-5>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경편성현황

❏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(사업별설명서, p.55)

m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은 자치

단체경상보조금 9억 7,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

-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하게 된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휴업기간 동안

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(9억 7,500만원)을 신규편

성 요청한 것임

(단위 : 백만원)

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예산(안) 산 출 내 역

자 치 단 체
경상보조금 - 975 975

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
휴업기간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

 - 39만원(일평균 임대료 18만원+
일평균 인건비 21만원) × 5일
(평균 휴업일수) × 500개 매장

975

<표 4-6>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추경편성현황

-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업명칭 부여시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

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



- 동 사업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임에도 세부사업명을 코로

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으로 부여하여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

가 아닌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될 개연성이 있을

것으로 사료되는 바,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벗어난

사례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❏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관련

  ▪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(사업별설명서, p.66)
  ▪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(사업별설명서, p.81)

m 서울시는 ’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

한시적인 지원대책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

인 바,

-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은 기정예산에

편성되지 않은 이른바 재난 긴급생활비 소요분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

금(구호계정)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 2,00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하

고,

(단위 : 백만원)

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예산(안) 산 출 내 역

기금전출금 - 200,000 200,000 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
전출금 200,000

<표 4-7>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추경편성현황

-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소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

을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 및 단기근

로인력 지원 등 사업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5억 7,600만원

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



(단위 : 백만원)

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예산(안) 산 출 내 역

자 치 단 체
경상보조금 - 24,576 24,576

∘ 단기근로 인력 지원 4,247
∘ 사업 홍보 등 지원 1,275
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 16,355
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2,698

<표 4-8>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추경편성현황

m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예정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

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(191만 5,000가구)중 기존 지원을 받는 가

구(73만 8,000가구)를 제외한 117만 7,000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해 지

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인 바,

- ① 재난관리기금(구호계정)의 기금사업으로 3,271억 1,100만원을 지원

하고, ② 일반회계의 예산사업(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)

으로 245억 7,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에 총

3,516억 8,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검토됨

m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

가 필요한 바, 지난 3월 18일,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으

나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성 단년도 사

업으로 관계법령 및 협의 운용지침 상 협의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

것으로 확인됨

m 동 사업이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한시성이 있고, 위원회안으로 관

련 조례를 제안 및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승인

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m 다만,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

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는 기금사업으

로 추진하기 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



사료됨

❏ 문화예술분야 지원 대책 관련

  ▪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(사업별설명서, p.129)
  ▪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(사업별설명서, p.132)

m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취

소된 세종문화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10개팀에 팀당 5,000만원 내

외의 지원을 통해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제작 및 중계하고자 공기관등에 대

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

m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은 예술단

체․예술인․기획자 등 총 225개 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작품당

2,000만원 내외의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

상적 위탁사업비 45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

m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으로 “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들에게

공연의 기회를 제공”하거나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“코로

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예술작품 제작 지원”하는 등의 예

산은 손실보전 성격의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,

- 관련 조례는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사

료되나 재정적 손실 등에 따른 온라인 공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

코로나19 위기극복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

수 있어 향후에는 유사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

필요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❏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(사업별설명서, p.137)

m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소관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

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서울 소재 영세 여행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



간경상 사업보조 5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

m 다만, 동 사업의 경우, 관련 법과 조례를 사업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

- ① 관련 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만을 명시

하고 있고, ② 관련 조례의 경우에는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, 상품개발 등

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

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서울소재 여행업체의 회복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

원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m 아울러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보조금 지원기준을 금년 2월 또는 3월 매출

액이 직전연도 동일기간의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 월매출 평균액 대비 75%

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,

-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비 지출이 사실상 불가하

나 여행업계로 지원된 민간보조금이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

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조금 교부시 운영비성 경비

로 지출이 불가하도록 용도외 사용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정산검사

도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

(단위 : 백만원)

실·본부·국명 세 부 사 업 명 추 가 경 정
예 산 안

복 지 정 책 실 재 난 관 리 기 금  구 호 계 정  적 립 금 200,000

복 지 정 책 실 서 울 시  재 난  긴 급 생 활 비  지 원  사 업  운 영 24,576

안 전 총 괄 실 코 로 나 1 9  대 응  긴 급  방 역 물 품  구 입 20,000

도 시 교 통 실 버 스 분 야  감 염 예 방 대 책 9,043

관 광 체 육 국 서 울 형  여 행 업  위 기 극 복  프 로 젝 트 5,000

문 화 본 부 예 술 작 품  및  온 라 인 콘 텐 츠  제 작  지 원 4,500

도 시 교 통 실 1 ~ 8 호 선  코 로 나 1 9  대 응  지 원 3,922

노동민생정책관 시 민 체 감 형  코 로 나 1 9  방 역  확 대  사 업 2,454

노동민생정책관 서 울 형  착 한  임 대 인  지 원 사 업 2,356

경 제 정 책 실 코 로 나 1 9  확 진 자  방 문  피 해 기 업  지 원 975

복 지 정 책 실 코 로 나  1 9  대 응  어 르 신 복 지 시 설  방 역 비  지 원 727

문 화 본 부 사 회 적  거 리 두 기  온 라 인  공 연 500

복 지 정 책 실 코 로 나 1 9  대 응  장 애 인 복 지 시 설  방 역 비  지 원 248

복 지 정 책 실 코 로 나 1 9  대 응  노 숙 인 시 설  방 역 비  지 원 140

<표 4-9> 시비 증액편성 사업현황 (신규사업)



(단위 : 백만원)

실·본부·국명 세 부 사 업 명 기정예산 증 액 추가경정
예 산 안

노동민생정책관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 전 출 19,000 46,200 65,200

노동민생정책관 서 울 신 용 보 증 재 단  출 연 9,000 3,665 12,665

여성가족정책실 어 린 이 집  운 영 지 원 ( 자 체 ) 59,742 2,850 62,592

도 시 교 통 실 지 하 철  9 호 선  재 정 지 원 73,785 930 74,716

노동민생정책관 서 울 노 동 권 익 센 터  운 영 3,648 584 4,232

도 시 교 통 실 지 하 철  9 호 선  2 · 3 단 계 구 간 
위 탁 운 영 관 리 18,008 278 18,286

노동민생정책관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595 183 778

복 지 정 책 실 종 합 사 회 복 지 관  운 영 94,513 154 94,668

도 시 교 통 실 우 이 신 설  도 시 철 도  재 정 지 원 3,212 140 3,353

도 시 교 통 실 장 애 인 콜 택 시  운 영 (X739)
59,437 96 (X739)

59,533

여성가족정책실 시  건 강 가 정 지 원 센 터  운 영 1,372 19 1,392

<표 4-10> 시비 증액편성 사업현황 (계속사업)



Ⅴ. 기타 검토의견

❏ 대부료 등의 감면에 따라 감소될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하지 않은 사례 

m 우리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안 및 의결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

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부료 요율을 하

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

- 코로나19와 관련된 건의안을 제안 및 의결하여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와 서

울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

경감 및 납부유예를 실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

m 서울시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재산을 임차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

대해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으로 확인되나,

-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따라 감소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안을

통해 감액편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

- 시의회는 제출된 추경안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

금번 추경을 통해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따라 부족수납될 세외수입을

감액조정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,

-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부족수납될 세외수입에

대해 세입예산을 경정하는 별도의 추경안을 통해 감액편성이 필요한 사안

으로 판단됨

m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

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부료 및 사용료

감면에 따라 감소될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요청하지 않은 것은 조례 개정의

취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



-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, 환급분 정산계획 수립 등이 조

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

Ⅵ.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

m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

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

- 관련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

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

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


